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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논의의 배경

□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복지세출 증대에 따라 중앙․지방의 재정관계

를 둘러싼 다양한 정책이슈가 대두되고 있음

◦ 특히 지자체의 복지세출 증가가 지방재정의 압박 요인으로 작용

하므로,국고보조금의 개편 등을 통하여 국가재원의 활용도를 높

이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

□ 한편 2010년 VAT의 5%인 지방소비세가 도입 된 이후,이를 확대하

여 지자체의 재원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또한 제기

되고 있음

◦ 특히 최근 복지세출이 증가하면서 지자체의 대응 지방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지방재정의 압박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VAT세원의 수도권 집중,중앙세입의 감

소 등의 이유로 지방소비세의 추가 인상이 어렵다는 의견도 팽

팽히 맞서고 있음

□ 국민들의 복지사업 요구의 증가에 따른 재정압박에 대응하는 재정

정책과 중앙․지방간 역할 분담 및 재원부담의 조정에 대한 논란

은 향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중기적이고 근본적인 관점에서 중앙․지방간 재정관계를

조명하고,

◦ 당면한 현안으로서 국고보조금의 개편 방안과 지방소비세 제도

의 평가 및 향후 운용방안에 대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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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지방재정 현황분석

1.중앙과 지방의 세입

가. 중앙과 지방의 조세수입

□ 우리나라의 국세 수입은 1990년 26.85조원(GDP의 14.4%)에서 2011

년 192.4조원(GDP의 15.55%)으로 증가하였고,지방세 수입은 1990

년 6.37조원(GDP의 3.4%)에서 2011년 49.2조원(GDP의 4.2%)으로

증가하였음

[그림 1] 국세와 지방세의 GDP 비중 추이(1990~2011)

(단위:%)

□ 1990년부터 2011년까지 국세와 지방세의 증가율은 각각 3.25배와

3.73배로 지방세의 증가율이 다소 높음

ㅇ 지방세에서 지방교육세를 제외하더라도 동 기간 동안 지방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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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율이 3.37배로 다소 높음

ㅇ 한편 동 기간 동안 GDP증가율은 3배로서,GDP대비 국세 부

담률과 지방세 부담률이 동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음

[그림 2] 1990년 이후 국세와 지방세의 증가율

□ 조세 수입 대비 지방세 비중은 ‘90년 19.17%에서,’95년 21.25%로

증가하였고,2000년 다시 18.14%로 감소하였다가 ‘01년 지방교육세

의 도입 이후에는 21.77%,’05년 22%,그리고 ‘11년 21.37%로

21~22%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10년 대비 ’11년 지방세 비중이 다소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는

데,이는 ‘08년 경제위기 이후 우리나라 경기의 빠른 회복으로

’11년 국세 세수가 전년도 대비 8.3%로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

-그러나 ‘11년 경기의 둔화가 다시 발생하여 ’12년 세수가 5.5%

증가하여 예산보다 2.8조원 덜 걷히는 등 세수실적이 낮기 때

문에,경기 변화에 덜 민감한 지방세의 국세 대비 비중이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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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는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한편 지방세에서 지방교육세를 제외할 경우 지방세의 조세 대비

비중이 ‘01년 18.93%,’05년 19.66%,‘11년 19.34%임

[그림 3] 지방세 비중 추이(1990~2011)

(단위:%)

□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를 분석할 때,한 가지 주목할 점은 지방교육

세의 낮은 세수 신장성임

◦ 지방교육세는 ‘08년 4.86조원을 기록한 이후 ’11년 세수가 4.97조

원으로 세수가 거의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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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조원,%)

연 도 GDP 조세 국세 내국세 지방세
지방

교육세

지방세

비중

지방세비중

(지방교육세

제외)

1990 186.69 33.21 26.85 19.13 6.37 -　 19.17 -

1991 226.01 38.35 30.32 23.51 8.04 - 20.95 -

1992 257.53 44.68 35.22 28.86 9.46 - 21.18 -

1993 290.68 50.29 39.26 32.86 11.03 - 21.93 -

1994 340.21 60.49 47.26 36.73 13.23 - 21.87 -

1995 398.84 72.09 56.77 42.36 15.32 - 21.25 -

1996 448.60 82.35 64.96 46.91 17.39 - 21.12 -

1997 491.13 88.33 69.93 49.57 18.41 - 20.84 -

1998 484.10 84.95 67.80 48.50 17.15 - 20.19 -

1999 529.50 94.24 75.66 53.12 18.59 - 19.72 -

2000 603.24 113.54 92.93 67.78 20.60 - 18.14 -

2001 651.42 122.46 95.79 70.21 26.66 3.48 21.77 18.93

2002 720.54 135.49 103.97 79.55 31.53 3.96 23.27 20.35

2003 767.11 147.80 114.66 89.50 33.13 4.01 22.42 19.71

2004 826.89 152.00 117.80 92.68 34.20 4.08 22.50 19.81

2005 865.24 163.44 127.47 101.83 35.98 3.84 22.01 19.66

2006 908.74 179.34 138.04 111.47 41.29 4.34 23.03 20.61

2007 975.01 204.98 161.46 130.24 43.52 4.51 21.23 19.03

2008 1,026.45 212.79 167.31 134.54 45.48 4.86 21.37 19.09

2009 1,065.04 209.71 164.54 133.71 45.17 4.79 21.54 19.25

2010 1,172.80 226.88 177.72 140.63 49.16 4.97 21.67 19.48

2011 1,237.13 244.68 192.38 157.07 52.30 4.97 21.37 19.34

자료:한국은행.행정안전부.

<표 1> 국세 및 지방세 추이(199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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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앙․지방의 세입과 세출

□ ‘13년 정부 예산은 중앙정부 263.6조원,지자체 156.9조원,교육지자

체 51.5조원으로 각각 정부 총예산의 55.9%,33.2%,10.9%를 차지

함(<표 2>)

□ 중앙정부의 세입 예산에는 지자체와 교육지자체에 이전하는 이전재

원(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포함되어 있으

므로,세출 기준으로는 중앙정부,지자체,교육지자체의 재원이 각

각 152.6조원(42.6%),151.0조원(42.1%),55.0조원(15.3%)으로 중앙재

정과 지방재정(교육재정 포합)의 비중이 약 43:57이 됨(<표 3>)

(단위:조원,%)

구 분 ‘07예산 ‘08예산 ‘09예산 ‘10예산 ‘11예산 ‘12예산 ‘13예산

중앙정부예산

(비중)

176.8

(54.8)

195.1

(54.5)

217.5

(55.1)

225.9

(55.5)

235.6

(56.0)

248.6

(55.5)

263.6

(55.9)

지방예산

(비중)

112.0

(34.8)

125.0

(34.9)

137.5

(34.8)

139.9

(34.4)

141.0

(33.5)

151.1

(33.8)

156.9

(33.2)

지방교육예산

(비중)

33.6

(10.4)

37.9

(10.6)

40.0

(10.1)

41.1

(10.1)

43.9

(10.5)

47.7

(10.7)

51.45

(10.9)

자료:안전행정부,「2013년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2013.

<표 2> 중앙예산, 지방예산 및 교육예산(‘07~’13)

(단위:조원,%)

구 분 ‘07예산 ‘08예산 ‘09예산 ‘10예산 ‘11예산 ‘12예산 ‘13예산

중앙정부 지출
(비중)

104.8
(42.3)

110.5
(40.3)

132.7
(42.9)

136.2
(43.7)

137.4
(42.8)

146.1
(42.8)

152.6
(42.6)

지자체 지출
(비중)

108.0
(43.6)

123.5
(45.1)

133.9
(43.3)

133.6
(42.8)

136.5
(42.5)

144.0
(42.2)

151.0
(42.1)

지방교육 지출
(비중)

35.1
(14.1)

40.0
(14.6)

42.7
(13.8)

42.1
(13.5)

47.4
(14.7)

50.98
(15.0)

55.0
(15.3)

자료:안전행정부,「2013년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2013.

<표 3> 중앙지출, 지방지출 및 교육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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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조원,%)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총규모 합계 111.99 124.97 137.53 139.86 141.04 151.10 156.89

지방세 38.07 43.55 47.07 47.88 49.74 53.80 53.75

세외수입 27.85 30.10 33.77 31.56 29.58 32.10 33.41

교부세 21.41 24.13 26.51 25.55 27.41 29.22 31.46

보조금 21.16 23.69 26.50 29.70 30.57 32.05 34.17

지방채 3.50 3.50 3.69 5.17 3.74 3.94 4.96

(비 중) 지방세 (34.00)(34.85)(34.22)(34.23)(35.27)(35.60)(34.26)

세외수입 (24.87)(24.09)(24.55)(22.56)(20.97)(21.24)(21.30)

교부세 (19.12)(19.31)(19.27)(18.27)(19.43)(19.34)(20.05)

보조금 (18.89)(18.96)(19.27)(21.24)(21.68)(21.21)(21.78)

　 지방채 (3.12) (2.80) (2.68) (3.70) (2.65) (2.61) (3.16)

주:당초 예산 기준.

자료:행정안전부,「2013년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2013.

<표 4> 지자체 세입구조(2007~2013)

다. 지자체 세입구조

□ ‘13년 예산 기준으로 지자체 전체세입은 156.9조원이고,이 중에서

지방세 53.75조원(34.3%),세외수입 33.41조원(21.3%),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각각 31.46조원(20.05%),34.17조원(21.78%)임

□ 지자체 유형별 세입구조를 보면,서울의 총세입에서 지방세가 차지

하는 비중이 62%이고,울산과 경기가 그 뒤를 이어 각각 46.7%와

46.5%를 차지함

◦ OECD 국가들 중 지방세입에서 지방세 비중이 45% 이상이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60% 이상은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수준(스웨덴과 독일 주정부 등)임

◦ 반면 도의 지방세 비중은 10%~20%의 분포를 보여 지방세 비중

이 상당히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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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억원,%)

세입

유형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합계 237,118 84,955 57,571 78,663 34,095 31,195 28,666 284,760

지방세 146,519 32,116 20,310 31,966 11,256 12,759 13,378 132,432

세외수입 60,283 14,734 9,691 23,166 6,130 6,427 7,544 84,600

교부세 2,293 11,535 9,825 4,712 6,237 4,273 2,058 18,347

보조금 21,384 23,140 15,532 14,738 9,333 6,735 4,886 42,857

지방채 6,639 3,430 2,214 4,081 1,138 1,002 800 6,525

(비중)

지방세 (61.79)(37.80)(35.28)(40.64)(33.01)(40.90)(46.67)(46.51)

세외수입 (25.42)(17.34)(16.83)(29.45)(17.98)(20.60)(26.32)(29.71)

교부세 (0.97) (13.58)(17.07) (5.99) (18.29)(13.70) (7.18) (6.44)

보조금 (9.02) (27.24)(26.98)(18.74)(27.37)(21.59)(17.04)(15.05)

지방채 (2.80) (4.04) (3.85) (5.19) (3.34) (3.21) (2.79) (2.29)

세입

유형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72,391 58,797 87,054 80,163 101,211 125,124 119,907 29,279

지방세 12,589 12,949 21,480 13,780 14,216 22,312 34,129 5,762

세외수입 10,349 10,052 14,746 10,790 13,487 21,985 23,477 3,498

교부세 30,098 19,793 25,282 30,086 40,109 47,261 30,943 9,309

보조금 17,996 14,797 23,897 23,834 31,953 31,501 28,050 9,850

지방채 1,359 1,207 1,649 1,672 1,446 2,065 3,308 862

(비중)

지방세 (17.39)(22.02)(24.67)(17.19)(14.05)(17.83)(28.46)(19.68)

세외수입 (14.30)(17.10)(16.94)(13.46)(13.33)(17.57)(19.58)(11.95)

교부세 (41.58)(33.66)(29.04)(37.53)(39.63)(37.77)(25.81)(31.79)

보조금 (24.86)(25.17)(27.45)(29.73)(31.57)(25.18)(23.39)(33.64)

지방채 (1.88) (2.05) (1.89) (2.09) (1.43) (1.65) (2.76) (2.94)

자료:행정안전부,「2012년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표 5> 광역지자체 유형별 세입 규모 및 비중(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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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에 대한 일반보조금(지방교부세)과 조건부교부금(국고보조금)

은 지난 20년간 GDP 대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지방교부세의

GDP대비 비중은 ‘90년 1.48%에서 2011년 2.58%로 1.1%p상승하

였고,국고보조금은 ‘90년 1.14%에서 2011년 2.60%로 1.86%p상승

□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현재 그 규모가 비슷한데,’98년 외환

위기 때까지는 지방교부세가 국고보조금보다 규모가 더 컸었음

◦ 포괄보조금적 성격을 지닌 지방양여금과 지방교부세를 합할 경

우 이러한 특징은 더욱 더 뚜렷해짐

[그림 4] 지방 이전재원의 GDP 비중 추이(1990~2011)

(단위:%)

 주 1: 지방교부세에 분권교부세 포함.

주 2: 국고보조금에 광특회계 포함.

□ ‘98년 외환위기 이후 사회안전망 확충에 따른 복지세출의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는데,기초생보 등 주요 복지세출이 국고보조금을 통

하여 지원됨에 따라 국고보조금의 규모가 지방교부세 규모보다 더

큰 규모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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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05년 지방양여금의 재원 대부분의 지방교부세(도로보전

분 교부세)로 편입됨에 따라 지방교부세의 규모가 국고보조금보

다 커졌음

◦ ‘08년 감세 조치 이후 내국세의 감소에 따라 국고보조금의 규모

가 다시 지방교부세보다 커졌다가,‘11년 국고보조금의 증가 억

제,국세 세수의 큰 폭 증가에 따라 다시 지방교부세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는 추세

2.중앙과 지방의 세출

가. 중앙과 지방의 분야별 세출 구조

□ ‘13년 국가예산의 총지출 규모(기금 포함)는 342.5조원이고,이 중에

서 보건․복지․노동 분야가 97.1조원으로 총지출의 28.4%를 차지

◦ 일반공공행정,교육,국방 등이 각각 57.3조원,49.1조원,34.6조

원으로 총지출의 16.73%,14.34%,10.1%를 차지

□ 지자체의 ‘13년 총 세출 순계는 156.9조원이고,전체 세출에서 사회

복지 분야가 34.99조원으로 전체 예산의 22.43%를 차지하고,교육

이 6.4%(10.02조원),보건이 1.49%(2.33조원)를 차지

□ 중앙과 비교시 지자체의 SOC․문화분야의 지출비중이 높고,복지

분야의 지출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 중앙정부의 SOC 비중은 6.98%이고 지자체의 SOC(수송및교통,

국토및지역개발)비중은 약 17.64%임

◦ 복지분야의 경우 중앙정부의 총세출 대비 비중이 28.35%이고,

지자체의 복지세출 비중은 약 22.30%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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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조원,%)

구 분 ’12년 ’13년 비중(‘13년)

1.R&D 16.0 16.9 4.93
2.산업·중소기업·에너지(중소기업) 15.1 15.7 4.58
3.SOC 23.1 23.9 6.98
4.농림·수산·식품(4대강 사업 제외시) 18.1(16.7) 18.3(18.1) 5.34
5.보건·복지·노동 92.6 97.1 28.35
6.교 육(지방교육교부금) 45.5(38.5) 49.1(41.0) 14.34
7.문화·체육·관광 4.6 4.8 1.40
8.환 경 6.0 6.3 1.84
9.국 방 33.0 34.6 10.10
10.외교·통일 3.9 4.1 1.20
11.공공질서·안전 14.5 15.0 4.38
12.일반공공행정(지방교부세) 55.1(33.0) 57.3(35.5) 16.73

총지출 326.1 342.5 100

자료:기획재정부

<표 6> 2013년 분야별 국가예산

  

(단위:조원,%)

구 분 ’12년 ’13년 비중(‘13년)

1.일반공공행정 12.89 12.99 8.28
2.공공질서 및 안전 2.77 2.89 1.84
3.교육 9.82 10.02 6.39
4.문화 및 관광 7.44 7.84 5.00
5.환경보호 15.42 15.79 10.06
6.사회복지 30.92 34.99 22.30
7.보건 2.08 2.33 1.49
8.농림해양수산 10.43 10.89 6.94
9.산업ㆍ중소기업 3.25 3.22 2.05
10.수송 및 교통 15.68 15.47 9.86
11.국토 및 지역개발 12.57 12.21 7.78
12.과학기술 0.51 0.63 0.40
13.예비비 3.06 3.10 1.98
14.행정운영비(인력운영비,기본경비) 24.25 24.5 15.62

총지출 326.1 156.9 100

자료:기획재정부

<표 7> 2013년 분야별 국가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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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앙과 지방의 복지세출 구조

(가) 중앙의 복지세출

□ 중앙정부 보건․복지․노동 분야의 ‘12년 세출예산은 기초생활보장

7.9조원,공적연금 31.4조원,보육․가족․여성 30조원,노인․장애

인등 6.0조원,보건 7.8조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보건․복지․노동 분야에서 기금 회계(사회보험,주택기금)에 속

하는 공적연금과 주택 등을 제외할 경우 일반회계/특별회계 복

지분야 예산은 대략 41.6조원

-이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제외한 중앙정부 세

수입 106조원의 약 40%에 해당하는 규모임

*국세 =170조원,내국세 140조원,지방 및 교육 교부세율 약

40%

□ 보건․복지․노동 분야에서 공적연금,주택,노동의 세 분야를 제외

하면 복지분야 예산은 약 28.8조원임

□ 참고로 보건사회연구원의 분류에 따른 사회복지 지출은 정부예산의

보건․복지․노동 분야에서 공적연금,노동,주택을 제외한 분야와

거의 일치함

◦ 보사연 기준에 따른 2011년 사회복지 지출은 약 20조원으로,기

초생활보장 7.25조원,아동․장애인 1.05조원,보육및저출산(영유

아보육료지원,보육돌봄서비스 등)2.5조원,노인 3.7조원,건강보

험 4.65조원 등으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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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억원)

구 분 ’11예산 ’12예산 비 고

▪기초생활보장 75,240 79,095 ․의료급여(39,812)

▪공적연금 281,833 314,080 ․국민연금 급여(119,418)

▪보육‧가족‧여성 28,759 30,072 ․영유아 보육료 지원(20,215)

▪노 동 126,180 127,900 ․구직급여(32,924)

▪보 훈 38,737 40,636 ․보훈보상금(25,755)

▪주 택 180,536 189,829 ․보금자리주택(100,535)

▪노인‧장애인 등 57,641 59,885 ․기초노령연금(29,665)

▪보건 75,000 78,132 ․건강보험가입자 지원(54,060)

計 863,926 919,629 6.4% 증

자료:기획재정부.

<표 8> 2012 보건․복지․노동 예산의 세부항목

(나) 지자체의 복지세출

□ 복지세출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의 2012년 국고보조금 사

업비 총액이 15.5조원이고,지자체의 대응 지방비는 7.4조원으로 국

비와 지방비 비중이 약 68:32임

◦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사업의 국비와 지방비는 2008년 각각

11.7조원과 5.1조원으로 국비와 지방비의 비중이 70:30이었음

◦ 지난 5년 동안 보건복지부의 국고보조금 규모가 약 17.3% 증가

하였고,지방비 매칭비는 약 24.4% 증가하여 지방비 매칭부담이

더 빠르게 증가하였음

◦ 이렇게 복지 분야 지방비 비중이 지금까지 빠르게 증가한 요인

은 절대액 규모에서 지방비가 적은 기저효과 때문이기도 하지만,

최근의 복지사업의 지방비 비중이 높아진 이유도 작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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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조원)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연평균

증가율

국고보조금(복지부)
11.7

(69.6%)

13.9

(69.5%)

13.7

(68.8%)

14.4

(68.2%)

15.5

(67.7%)
17.3%

대응 지방비
5.1

(30.4%)

6.1

(30.5%)

6.2

(31.2%)

6.7

(31.8%)

7.4

(32.3%)
24.4%

자료:보건복지부

<표 9> 복지부 국고보조사업과 대응 지방비(일반회계 기준)

<지자체 유형별 사회복지비 지출>

□ 지자체 전체 세출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20%(예산

151조원에서 약 30조원)인데,지자체 유형별로 사회복지비 비중에

커다란 격차가 있음

◦ 광역 지자체의 사회복지비 비중은 16.8%(충남)에서 27.9%(광주)

까지 분포되어 있고,광역시의 비중이 도의 비중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음

◦ 시와 군 지역의 사회복지비 비중도 전반적으로 10% 중반에서

20% 후반까지 분포되어 있음

□ 자치구의 경우는 다른 지자체들에 비하여 사회복지비 비중이 단연

높음

◦ 자치구 전체의 사회복지비 비중이 44%이고,가장 낮은 지역이

35.7%(울산),가장 높은 지역이 54.4%(광주)까지 분포되어 있음

□ 244개 전체 지자체의 사회복지비 비중의 통계적 분포를 보면,20%

미만까지 117개가 분포되어 있고,30% 미만이 전체의 73% 가량 분

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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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비 비중이 30% 이상인 자치구는 모두 65개로 전체 자

치구의 약 26.6%인데,거의 대부분의 자치구(62개)가 이 그룹에

속함

□ 복지지출 확대에 따른 재정부담과 세입구조를 자치단체 유형별로

보면,자치구가 상대적으로 재정부담이 큰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

음

◦ 세출측면에서 지자체의 복지지출 비중이 평균 43.5%,최고(부산

북구)가 61.0%로 상당히 높은 수준임

◦ 세입측면에서는 자치구의 지방세목이 적고(2개),신장률도 낮음

(5.9%)

▪ 또한 자치구에 대한 교부세 지원이 없고,광역의 지원규모도

작은 수준임

◦ 대도시 및 자치구가 갖는 구조적 문제도 자치구 재정의 압박요

인으로 작용함

▪ 경제력에 따라 거주지가 결정되므로 재정력이 약한 자치구에

복지부담이 가중(강남구 vs.노원구)되고,일부 자치구는 인

구․면적이 과소하여 자립기반 부족함

*자치구별 인구(만명):부산 중구(4.9),강서구(6.5),자치구 평균(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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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시․도

별

평 균

(순계규모)

특별시

광역시

(총계규모)

도

특별자치도

(총계규모)

시

(총계규모)

군

(총계규모)

자치구

(총계규모)

평 균 20.5 25.2 25.6 20.7 15.6 44.0

서 울 24.2 25.7 - - - 37.5
부 산 25.5 28.1 - - 18.3 49.7
대 구 26.0 25.7 - - 28.2 53.7
인 천 19.9 18.5 - - 13.0 46.7
광 주 27.9 29.7 - - - 54.4
대 전 27.6 29.5 - - - 48.4
울 산 17.7 18.6 - - 23.8 35.7
경 기 18.3 - 23.7 20.5 15.8 -
강 원 17.4 - 25.5 20.7 13.5 -
충 북 20.0 - 29.1 25.4 16.4 -
충 남 16.8 - 24.3 17.8 17.1 -
전 북 21.1 - 31.3 25.1 14.0 -
전 남 17.5 - 26.5 21.2 15.7 -
경 북 17.6 - 26.8 18.7 14.2 -
경 남 19.6 - 27.9 20.9 15.9 -
제 주 17.3 - 17.6 - - -

자료:행정안정부,「2012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표 11> 사회복지비(일반회계+특별회계) 시도별 비중

구 분
특별․광역시와 자치구 도와 시․군

특별․광역시(7개)자치구(69개) 도(9개) 시․군(159개)

세

출
복지 비중 24.4% 43.5% 25.2% 16.4%

세

입

지방세목 9개 2개 6개 5개

세수증가율

(’04~’10)
35.7% 5.9% 48.0% 63.7%

교부세

지원 여부

○

(서울 제외)

X ○ ○

(용인 등 제외)

<표 10> 지자체 유형별 복지세출․세입구조(‘11년 기준)



- 17 -

(단위:단체수,%)

구 분 시․도 시 군 자치구합 계 구성비

합 계 244 100 16 74 85 69

10%미만 2 0.8 - - 2 -

10-20%미만 115 47.1 3 35 77 -

20-30%미만 62 25.4 12 37 6 7

30-40%미만 21 8.6 1 2 - 18

40-50%미만 21 8.6 - - - 21

50%이상 23 9.4 - - - 23

<표 12> 지자체 사회복지비 비중의 분포

자료:행정안정부,「2012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3.국고보조금 현황

가. 국고보조금 개수 및 규모 추이

□ 국고보조금의 개수는 ‘05년 보조금 개편 이후 그 수가 다시 크게

증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이는 ’07년 예산과목 분류 체계의

변동에 의한 것이고,실질적인 개수는 ‘06년 이후 다소 감소하였음

◦ 예를 들어 ‘07년 예산과목 구조 개편 이후,‘06년 건설교통부의

1개의 ’국가지원지방도‘세부사업이 ’07년에는 무려 79개의 구간

별 세부사업으로 재분류되었음

- 문화관광부의 경우에도 ‘06년 1개의 세부사업이었던 ’지방체

육시설지원‘사업이 ’07년에는 17개의 세부사업으로 세분화되

는 등 거의 모든 부처에서 이러한 현상이 발견됨

◦ 보조금의 수가 결산 기준으로 ‘06년 599개에서 ’07년 927개로

300여개 증가한 이후,‘13년 예산에서는 911개로 다소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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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결산예산결산예산결산예산결산예산결산예산결산예산결산예산결산예산

규모(조원)20.7 - 22.422.326.625.033.429.431.831.632.532.334.534.2 - 36.8

개 수 599 - 9277899849789321,060984970975981919932 - 911

 주: 2011년은 기금 보조사업 제외.

<표 13> 지자체 국고보조사업 개수(세부사업)의 추이(2006~2013)

□ 보조금의 개수와 규모의 추이를 보면,’07년 이후 보조사업의 대형

화가 사실상 이루어져 왔음을 확인할 수 있음

◦ ‘07년 세부사업 1개당 보조금 규모가 282.6억원에서 ’08년 255.2

억원으로 감소하였으나,

◦ ‘09년부터 ’13년까지 세부사업 1개당 규모가 각각 277.4억원,

326.2억원,329.6억원,366.9억원,403.5억원으로 지속 증가(GDP

디플레이터는 ’07년 102에서 ‘11년 114.4)

□ 보조금 1,000억원당 세부사업 개수는 ‘07년 3.54개이었는데,그 개수

가 ’08년 3.92개,‘09년 3.61개 등으로 늘었다가,‘13년 2.48개로 하락

○ 특히 예산과목 분류기준의 변화가 완료된 ’09년 이후를 기준으

로 보면,지난 4년 동안 보조금 1천억원당 세부사업 개수가 대폭

(3.61→ 2.48(약 45%))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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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보조금 규모(조원) 22.30 24.96 29.4 31.64 32.33 34.20 36.76

보조사업 수(개) 789 978 1,060 970 981 932 911

1개당 보조사업 규모(억원) 282.6 255.2 277.4 326.2 329.6 367.0 403.5

보조사업 세부사업수(천억원당)3.54 3.92 3.61 3.07 3.03 2.73 2.48

주: ‘11년은 기금 사업을 제외한 보조사업 기준.

<표 14> 국고보조금 규모 및 개수(세부사업) 추이(‘07~’13 예산)

나. 부처별 보조금 규모와 사업내역

□ ‘13년 예산 기준 보건복지부의 보조금의 전체 보조금 37.76조원의

약 50%(18.3조원)를 차지하고,그 뒤를 이어 농림수산식품부(4.3조

원,11.74%),국토해양부(4.09조원,12.7%),환경부(3.69조원,10%)순

으로 보조금의 규모가 큼

○ 이들 4개 부처가 전체 보조금의 약 83%를 차지

부 처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보건복지부1) 36.58 39.79 44.28 44.61 45.97 46.77 49.85

국토해양부2) 15.37 14.25 15.84 13.79 12.18 12.71 11.71

농림수산식품부3) 12.04 12.31 12.45 12.77 11.99 12.20 11.74

환경부 10.15 9.64 9.76 10.19 10.73 10.19 10.05

기 타 25.86 24.01 17.67 18.64 19.13 18.13 17.26

주: 1) ‘09~’10년은 보건복지가족부. 2) ‘07~’08년은 건설교통부. 3) ‘07~’08년은 농림부.

<표 15> 부처별 국고보조금 비중 추이(예산 기준)

<보건복지부>

□ ‘13년 예산에서 보건복지부의 보조금의 세부사업 개수는 131개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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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된 기초생활보장 프로그램이 8.3조원으로

전체의 45%를 차지하고,8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보육지원강화

사업이 전체 보조금의 22.4%를 차지

○ 이밖에 노인생활안정 프로그램이 3.57조원으로 전체의 약 20%를

차지하고,장애인 지원이 약 1조원(5.38%)을 차지

프로그램명
세부사업

개수
금액 비중

기초생활보장 13 8.315 45.38

보육지원강화 8 4.11 22.41

노인생활안정 7 3.57 19.5

장애인생활안정지원 14 0.99 5.38

사회복지기반조성 5 0.26 1.43

기타 84 1.08 5.91

합 계 131 18.32 100.0

<표 16>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프로그램 사업 내역

(단위: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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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 ‘13년 예산에서 농림수산식품부의 보조금의 세부사업 개수는 122개

인데,13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된 농촌지역개발 및 도농교류활성

화 프로그램이 1.21조원으로 전체의 28.1%를 차지하고,10개의 프

로그램으로 구성된 농가경영안정 사업이 전체 보조금의 24.6%를

차지

○ 이밖에 농업생산기반확충 프로그램이 0.63조원으로 전체의 약

15%를 차지

프로그램명
세부사업

개수
금액 비중

농촌지역개발 및 도농교류활성화 13 1.21 28.12

농가경영안정 10 1.06 24.58

농업생산기반확충 5 0.63 14.58

축산업진흥 17 0.33 7.63

친환경농업육성 5 0.27 6.33

경쟁력제고 11 0.24 5.48

기타 61 0.57 13.27

합계 122 4.31 100.0

<표 17> 농림수산식품부 국고보조금 프로그램 사업 내역

(단위:조원,%)

□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촌지역개발 및 도농교류활성화’프로그램은 대

부분 광특회계의 시군구 자율편성 사업인 ‘일반농산어촌개발’과 시

도 자율편성 사업인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으로 구성

□ 농림수산식품부의 ‘농가경영안정’프로그램은 대부분 농가에 대한

직불제로 구성되어 있고,나머지가 재해대책비와 폐업지원임

□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업 생산기반 확충’프로그램은 대부분 침수 대비

사업인 ‘배수개선’과 시도 자율편성 사업인 ‘농어업 기반정비’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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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금액

일반농산어촌개발(시군구 자율편성 사업) 0.90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시도 자율편성 사업) 0.22

연계협력사업 0.03

일반농산어촌개발(제주) 0.02

국가어항(제주) 0.013

귀농귀촌 활성화지원(지자체) 0.013

기타 0.02

<표 18> 농촌지역개발 및 도농교류활성화의 세부사업

(단위:조원,%)

프로그램 금액

쌀소득보전고정직불 0.700

재해대책비 0.09

밭농업직불제 0.07

피해보전직불 0.06

조건불리지역직불 0.039

친환경농업직불 0.038

폐업지원 0.03
경관보전직불 0.014
기타 0.022

<표 19> 농가경영안정 사업의 세부사업

(단위:조원,%)

프로그램 금액

배수개선 0.27

농어업기반정비(시도 자율편성 사업) 0.25

국가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 0.056

농어업기반정비(제주) 0.042

한발대비용수개발 0.015

<표 20> 농업 생산기반 확충 사업의 세부사업

(단위: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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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 ‘13년 예산에서 국토해양부 보조금의 세부사업 개수는 215개인데,2

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된 하천관리및홍수예보 프로그램이 0.94조

원으로 전체의 23%를 차지하고,85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지자

체도로건설지원 사업이 전체 보조금의 19.0%를 차지

○ 이밖에 도시철도건설 프로그램이 0.65조원으로 전체의 약 16%를

차지하고,또한 지역개발,주택시장안정,광역교통정책 프로그램

이 각각 0.38조원,0.26조원,0.186조원의 규모를 보임

프로그램명
세부사업

개수
금액 비중

하천관리및홍수예보 2 0.94 23.01

지자체도로건설지원 85 0.77 18.94

도시철도건설 13 0.65 15.98

지역개발 8 0.38 9.29

주택시장안정및주거복지향상 7 0.26 6.42

광역교통정책 19 0.19 4.54

산업단지개발및지원 2 0.13 3.3

국도건설 12 0.12 3.05

도시철도경영개선지원 6 0.12 3.0
도시정책 5 0.12 2.9
항만개발 및 관리 10 0.10 2.53
기타 46 0.29 7.04

합계 215 4.09 100

<표 21> 국토해양부 국고보조금 프로그램 사업 내역

(단위:조원,%)

<환경부>

□ ‘13년 예산에서 환경부 보조금의 세부사업 개수는 93개인데,24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된 상하수및토양지하수 관리 프로그램이 2.37조

원으로 전체의 64%를 차지하고,8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수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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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 및 관리 사업이 전체 보조금의 21%를 차지

○ 이밖에 자원순환기반 구축,기후변화대응 프로그램이 각각 0.23

조원과 0.2조원으로 전체의 6.3%와 5.36%를 각각 차지

프로그램명
세부사업

개수
금액 비중

상하수 및 토양지하수 관리 24 2.37 64.14

수질보전 및 관리 8 0.78 21.04

자원순환기반 구축 27 0.23 6.31

기후변화대응 및 대기보전 11 0.20 5.36

자연환경,생물자원 보전 9 0.07 2.07

환경보전기반육성 10 0.04 1.05

자원순환사회 형성 촉진 1 0.001 0.03

환경행정 지원 3 0.0002 0.01

합계 93 3.69 100

<표 22> 환경부 국고보조금 프로그램 사업 내역

(단위:조원,%)

4.지방소비세 운영현황

□ 지방소비세는 지자체에 자주 재원확충,각종 감세정책으로 인한 교

부세 감소에 대한 재원보전대책으로 강구되어,2010년 도입되었음.

□ 지방소비세는 재원 총액을 부가가치세액의 5%로 하고,민간최종소

비지출(통계청)비중에 따라 배분하되,지역별 가중치를 수도권

100%,비수도권 광역시 200%,비수도권 도 300% 적용하여 각 광

역 지자체에 배분하는,중앙․지방간 세원 공유제도(taxsharing)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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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지방소비세액
=지방소비세 총액 ×

해당도의 소비지수 ×가중치
각 도의 소비지수에 가중치 곱한

값의 전국합계액

*시도별 소비비중 (가중치 :수도권 100%,광역시 200%,도 300%)

□ 시․도에 귀속된 지방소비세수의 27%(인구 50만이상의 시는 47%)

를 재정보전금과 통합하여 시․군에 배분함

<재정보전금의 개요>

<지급자>

시․도지사
⇨

<수급자>

시․군

*특별시장 제외 <재 원>

시․군에서 징수하는 광역시세․

도세의 27%*+지방소비세액의 27%

*인구 50만 이상의 시와 자치구

가 아닌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

의 경우 :47%

□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라 이미 재정력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수도권

의 세수 증가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지역상생발전기금을 동시에

도입하였음

ㅇ 서울,인천,경기의 지방소비세 세입 중 35%(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금액)를 10년간 출연하여 재원을 조성(기금법 시행령 제12조

의2)하는데,이에 따라 연간 약 3,000억원 정도가 비수도권 지자

체에 배분됨

□ 지방소비세의 총 규모는 도입 년도인 2010년 2.67조원,2011년 2.96

조원이었고,2012년에는 3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됨

ㅇ 2011년 결산 기준으로 지역상생 발전기금 배분 이후,서울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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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각각 3,180억원과 2,853억원이 배분되었고,도 지역에는

1,500~3,000억 정도가 배분되었음

구 분

‘10년 실적

*가중치 1:2:3

*상생발전기금 35%

‘11년 실적

*가중치 1:2:3

*상생발전기금 35%

계 26,790 29,606

소비세

배분

수도권 8,778 9,690

비수도권 광역시 6,170 6,780

비수도권 도 11,842 13,136

지역상생 발전기금 3,000 3,000

최종 배분비율

(수도권 :비수도권)

21.5% :78.5%

(5,778:21,012)

22.6% :77.4%

(6,690:22,916)

<표 23> 지방소비세의 배분구조

□ 지방소비세가 도입된 배경에는 종합부동산세 정상화에 따른 부동산

교부세 감소가 감안되어 당초 1.4조원 정도의 지방재정 순증을 위

하여 지방교부세율을 19.24%에서 18.97%로 인하하는 것이 정부안

이었으나,국회 심의과정에서 지방교부세율의 유지가 결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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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외국의 지방재정

1.중앙과 지방의 세입구조

가. 국민부담률

□ 연금,건강보험 등을 포함한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2010년 25.5%로

OECD국가들 중 규모가 상당히 낮은 편임

◦ OECD 대부분 국가들(약 2/3)의 국민부담률이 30%를 넘고,특

히 북유럽과 프랑스의 국민부담률은 40%를 넘어서 50%에 육박

하는 국가들도 있음

◦ 반면,한국,미국,호주,일본 등의 국민부담률은 30% 이하임

[그림 5] OECD 국가들의 국민부담률(사회보험 포함,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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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국가들의 국민부담률 장기 추이를 보면,미국은 지난 40년간

조세부담률이 30%를 넘은 적이 없었고,일본은 경기침체 직전인

1990년경 국세부담률이 30%에 도달하였다가 그 이후 경기진작을

위한 조세감면이 지속되어 현재 27% 수준임

□ 한국은 일본의 ‘65년~’90년과 비슷하게 ‘75년~’07년까지 조세부담률

이 지속 상승하다가,감세정책의 영향으로 상승 추세가 ‘08년부터

다소 꺾였음

[그림 6] 주요 국가들의 국민부담률 장기 추이

나. 일반정부 세입구조

□ 국민부담률은 중앙정부,지방정부,사회보장 부문 세입의 세 부문으

로 구성되어 있는 바,일정한 국민부담률 하에서 이 세 부문의 세

입 규모는 상호 역관계를 가지고 있음

◦ 향후 연금과 의료비 증가로 사회보장 부문의 세입 비중이 확대

될 터인데,이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세입 여력이 줄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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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될 것임

□ 중앙정부 세입 비중이 작은 경우 그 이유는 사회보장 부문의 세입

비중이 크거나,또는 지방정부가 직접 사회보장 및 복지 부문의 역

할을 담당하기 때문임

[그림 7] OECD 국가들의 중앙․지방․사회보장 세입 비중

(단위:%)

□ 우리나라의 중앙정부 세입이 일반정부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OECD 국가들 중 중간 수준인데,우리나라보다 중앙정부 세입 비

중이 적은 국가들은 크게 다음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됨

◦ 연방국가(연방형 국가인 스페인,이태리 포함)

◦ 지방정부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북유럽 국가(스웨덴,핀란드)

◦ 사회보장 규모가 큰 구동구권 국가(슬로베니아,폴란드,슬로바

키아),네덜란드,프랑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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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예외적으로 일본은 OECD 모든 국가들 중 중앙정부의

규모가 가장 작은데,국가부채가 GDP의 220%를 넘음

-재정악화의 원인 중 하나로 1990년대 지자체를 통한 대규모

공공지출사업이 지적됨

다. 조세수입 대비 지방세 비중

<사회보장기여금 제외 >

□ OECD 국가들에서 지방세가 조세수입(사회보장기여금 제외)에서 차

지하는 비중의 평균은 연방국가 34.3%,단일국가 16.1%임

◦ 한국 지방세 비중은 2009년 기준 21.53%로 단일국가들 중 높은

편임

□ OECD 국가들 중 조세수입 대비 지방세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들

은 연방국가(준연방국가)들인 스페인(54.8%),캐나다(54%),스위스

(52.8%),미국(52.2%)등임

□ 단일국가들 중 지방세 비중이 한국보다 높은 국가는 북유럽국가인

스웨덴(41.6%),핀란드(34%),아이슬랜드(27.3%),덴마크(26.4%)등

과 프랑스(29.6%)와 일본(46.7%)임

◦ 북유럽국가들의 지방세 비중이 높은 이유는 의료비를 포함한 복

지관련 지출을 지방정부가 광범위하게 담당하기 때문임

◦ 프랑스의 경우 사회보장기여금(일종의 소득세)의 규모가 크고 국

세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서 지방세 비중이 높게 계산되는 경

우임

-조세수입에 사회보장기여금을 포함할 경우 프랑스 지방세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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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은 한국보다 낮아짐([그림 8])

□ 조세수입 대비 지방세 비중이 현저하게 낮은 국가들은 영국(6.65%),

네덜란드(5.86%),아일랜드(3.84%)등임

[그림 7] 조세수입(사회보장기여금 제외) 대비 지방세 비중(2009)

자료:OECDRevenueStatistics.

<사회보장기여금 포함 >

□ 통합재정수지의 기준에 따라 조세수입에 사회보장기여금을 포함하

여 지방세 비중을 계산하면,연방국가 평균이 25.4%,단일국가 평

균이 12.1%로 크게 낮아짐

◦ 한국의 비중은 16.6%로 단일국가 평균보다 높고,이태리,프랑스

보다 더 높음

-한국의 노령화가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회보장기여금의

규모가 이러한 국가들에 비하여 아직 크지 않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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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기여금을 포함한 조세수입 대비 지방세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들은 연방국가(준연방국가)인 캐나다(48.9%),스위스(40.1%),미

국(38%),스페인(33.2%),독일(29.6%)등임

□ 단일국가들 중에서는 북유럽국가인 스웨덴(36.4%),아이슬랜드

(27.3%),덴마크(25.9%),핀란드(23.9%)등과 일본(27.6%)의 지방세

비중이 한국보다 높고,이태리(14.9%)와 프랑스(13.2%)는 한국보다

낮음

◦ 또한 영국(5.33%),네덜란드(3.73%)국가들은 지방세 비중이 매

우 낮은 국가들임

[그림 8] 조세수입(사회보장기여금 포함) 대비 지방세 비중(2009)

자료:OECDRevenueStatistics.

2.중앙과 지방의 세출구조

가. 일반정부 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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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국가들의 일반정부(중앙,지방,연금,보건 등)세출의 GDP

비중은 평균 43.5%임

◦ 스웨덴,덴마크 핀란드 등 북유럽국가와 프랑스,이태리 등의 세

출 비중이 50% 안팎으로 매우 높고,

◦ 네덜란드,독일,영국 등의 세출도 GDP45% 수준으로 높은 편

[그림 9] OECD 일반정부 세출 규모(GDP 비중, 2007)

(단위:%)

□ 한국 일반정부의 세출 규모는 OECD 국가들 중 가장 낮은 수준인

GDP의 30% 정도임

◦ 미국,일본,아일랜드도 세출이 GDP의 36%,33% 등으로 정부

규모가 작은 국가들임

나. 사회복지 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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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정부 규모는 OECD국가들 중 가장 적은데,그 주된 이유는

사회보호 세출이 아직 현저히 낮기 때문임

◦ 경제개발 비중은 OECD국가들 중 아직 높은 편이고,교육도 비

중이 OECD평균보다 약간 낮은 수준임

◦ 반면 사회보호 세출의 GDP비중은 OECD평균이 15.2%인 반면

한국의 비중은 3.7%에 불과함

□ OECD 국가들 중 사회지출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들은 프랑스,스

웨덴,오스트리아,벨기에,덴마크,독일,이태리,핀란드 등으로 이

들 국가들의 GDP대비 사회지출 비중이 25%~30% 수준임

◦ 네덜란드,영국,노르웨이의 사회지출 비중은 약 20%로 중간 수

준임

◦ 사회지출 비중이 비교적 낮은 국가들로 한국 외에 미국,호주,

카나다 등을 꼽을 수 있지만 이러한 국가들의 비중(15% 내외)이

여전히 한국(7.6%)보다는 거의 2배 가까이 큼

□ 한국의 사회지출 규모가 OECD 국가들에 비하여 적은 가장 큰 이

유는 아직 연금지출(노인)이 본격화되지 않았기 때문이고,또한 보

건․의료 비용 역시 상승 초기단계이기 때문임

◦ 이 밖의 사회지출 분야(장애자,가족,실업,노동,주택)역시 향

후 세출규모가 계속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사회보장 부문의 세

입 증가와 중앙 및 지방재정의 상대적 위축 문제가 향후 지속적

인 재정정책의 현안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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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OECD 사회지출(SOCX) GDP 비중(2007)

(단위:%)

3.일본의 지방재정

□ 일본은 OECD 국가들 중 일반정부 세입에서 사회보장 부문이 유럽

국가들보다 크지 않으면서도 중앙정부 세입이 매우 낮고,지방정부

의 재정 규모가 매우 큰,특이한 재정 구조를 가지고 있고,OECD

의 단일국가들 중 이러한 구조를 지닌 국가는 찾아보기 힘듦

◦ 일본의 지방세 비중은 조세수입의 46.7%를 차지하여 북유럽을

포함한 단일국가 중에서 지방세 비중이 단연 높을 뿐만 아니라,

연방국가의 주․지방정부 지방세를 합한 것과 비슷할 정도로 지

방세 비중이 높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지방재정 운용에서 일본은 일종의

벤치마킹의 역할을 하고 있음

◦ 예를 들어 안전행정부의 「2013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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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일본재정과의 비교’의 절(p.127)에서 일본 지방재정 구조

가 자세히 소개되어 있음

□ 일본의 지방재정이 특이한 구조를 갖는 이유는 일본의 경우 연방국

가의 주․지방정부처럼 교육비,경찰비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비의

대부분을 지방정부가 부담하기 때문임

□ 즉 일본의 지방세 비중과 지방재정의 비중이 OECD 국가들 중 특

이하게 높은 이유는 일본의 지방정부가 사회보장 부문과 중앙재정

역할의 상당 부문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임

◦ 일본 사회복지비(연금 제외)의 72%,교육비의 89%,경찰비의

78%를 지자체가 부담하고,나머지를 국가가 부담

[그림 12] 일본의 중앙․지방간 세출책임 배분(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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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일본에서는 법령으로 정한 중요 국가사무의 경비를 지방세를

통하여 우선적으로 부담하기 때문에 이전재원(국고보조금과 지방교

부세)의 규모가 지방세보다 크지 않음

◦ 양 이전재원의 합과 지방세가 거의 같은 규모임

<표 24> 일본 지자체의 세입구조 (2010년 결산)

□ 일본의 이러한 특이한 재정 구조는 중앙과 지방간 재정관계의 역할

을 ‘국가사무,지방사무의 구분’과 같은 개념으로 재정립하는 것이

매우 어렵게 되어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임

◦ 지방정부의 재정을 통하여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인 사회보장,

교육,경찰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법령 등을 통한 중앙정부

의 지방재정에 대한 통제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음

□ 즉 OECD 국가들 중 매우 특이하게 일본의 중앙정부와 사회보장부

문의 세입이 가장 낮고,지방정부의 세입이 가장 높은 이유는 지방

세나 지방교부세와 같은 지방정부의 일반재원이 국가적 사무에 일

차적으로 투입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임

□ 국가사무의 제공을 위한 지방세와 지방교부세의 역할은 자연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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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고유기능을 위축시키므로 이러한 일본의 일반정부 재

정구조가 그다지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임

◦ 또한 각 정부 부문의 역할과 책임성이 모호한 이러한 재정적 구

조가 일본의 국가부채가 GDP의 220%를 상회하는 것과 무관하

다고 보기도 힘들 것임

□ 결론적으로 선진화․노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OECD 모든 국가들에

서 복지,의료,사회보장과 같은 국가적 사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바,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재정의 확대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함

◦ 또한 지방세 및 지방재정을 확충하여 지방정부가 국가적 사무의

대부분을 맡도록 하는 일본형 지방재정 구조가 지방자치의 원리

상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신중한 판단 역시 필요한 시점임

4.외국의 소비관련 지방세제

가. OECD 국가의 지방세 세입구조

<연방국가>

□ OECD의 주․지방 정부의 소비관련세는 일반소비세와 개별소비세

로 나뉘는데,단일국가에서 일반소비세가 지방세인 경우는 거의 찾

아보기 힘들고,연방국가(스페인 포함)의 경우 지방세입에서 일반소

비세가 차지하는 비중의 단순 평균은 13.5%임

○ 캐나다 19.2%,독일 46.1%,미국 42.2%,스페인 39.0%이고,호주,

오스트리아,벨기에,멕시코,스위스 등은 0%

□ 개별소비세의 경우에는 연방국가에서 보다 광범위하게 지방세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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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되고 있는데,지방세입에서 개별소비세가 차지하는 비중의 단순

평균은 10.5%임

○ 호주 17.8%,오스트리아 11.8%,벨기에 8.3%,캐나다 15.2%,독

일 1.7%,멕시코 5.8%,스위스 2.6%,미국 20.7%,스페인 25.3%

[그림 13] OECD 연방국가 주․지방정부의 세입대비 소비관련세 비중 

<단일국가>

□ OECD 25개 단일국가 중 일반소비세가 지방소비세 항목에 포함된

국가는 그리스,헝가리,이탈리아,일본,포르투갈,터키 6개국임

○ 특히 헝가리는 지방세입에서 일반소비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

려 68.7%가 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고,터어키 역시 일반소비세

가 지방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3.2%로 상당히 높은 편임

○ 이밖에 일본의 지방소비세가 지방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9%이고,이태리도 지방세수의 4.8%가 지방소비세로 징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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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개별소비세의 경우 OECD의 25개 단일국가 중 8개 국가를 제

외한 17개 국가에서 개별소비세가 지방세입으로 귀속됨

○ 이 중에서 그리스(23.6%),터어키(23.5%),프랑스(17.9%),칠레

(16.6%)순으로 지방세입에서 개별소비세 비중이 높고,한국의

지방세입 대비 개별소비세 비중도 16.5%로 OECD 단일국가 중

그 비중이 다섯 번째로 높음

[그림 14] OECD 단일국가 지방정부의 세입대비 소비관련세 비중 

□ [그림 14]에서 OECD 국가들 중 일반소비세가 지방세입에 큰 비중

을 차지하는 단일국가들(헝가리,터어키,포루투갈,그리스)은 사실

상 세입분권이 거의 되지 않은 국가들임

ㅇ 헝가리,터어키,포루투갈,그리스의 조세대비 지방세 비중은 각

각 6.71%,8.8%,5.52%,0.7%임

□ 즉 지방정부 세입에서 일반소비세 비중이 높다고 보고한 단일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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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모두 지방자치 역량이 낮거나 지방자치가 아예 되어 있지 않

은 국가들임

○ 따라서 역설적으로 지방자치 역량이 부족한 국가들에서 중앙정

부가 결정하는 일반소비세 재원에 대한 지방정부의 의존도가 높

다는 해석도 가능함

나. 지방세와 이전재원 구분의 국제 기준

<NationalAccounts(NA)및 IMF>

□ UN의 System ofNationalAccounts는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세수입 판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음1)

○ 세금 부과권을 갖고,세율 결정권을 가지며,세수 활용권을 갖는

정부에 세수입이 귀속됨

<OECD>

□ OECD의 「RevenueStatistics」에서 지방세를 결정하는 기준은 다

음과 같음

○ 지방정부가 세율과 과표의 결정권을 가질 때

○ 지방정부에서 징수된 세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해당 지방정부

세수로 귀속될 때

○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위임을 받아 세수를 징수할 때

<CouncilofEurope(EC)>

□ EC는 2005년 EC장관회의에서 지방정부의 재정재원에 대한 권고안

1)Ingeneral,ataxisattributedtothegovernmentunitthat:a)exercisestheauthoritytoimpose

thetax(eitherasaprincipalorthroughthedelegatedauthorityoftheprincipal);b)hasfinal

discretiontosetandvarytherateofth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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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는데(RecommendationRec(2005)),이 권고

안에서의 지방세 기준은 다음과 같음

○ 자체재원(own resources)은 지방정부가 그 규모를 자체적으로

바꿀 수 있는 재원임

○ 이전재원(transferred resources)은 다른 수준의 정부(another

authority)가 그 규모를 결정하는 재원임

○ 지방정부의 재원은 지방에서 징수된 세액과 비례하는 재원

(proportionalresources2))과 비례하지 않은 재원이 있는 바,비례

하지 않는 재원은 이전재원임

□ 이러한 지방세와 이전재원의 기준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국가는

호주인데,호주는 2000년부터 부가가치세(GeneralSalesTax,GST)

를 도입하여 GST세수의 대부분을 주정부에 배분하고 있음

○ 중앙정부가 징수한 부가가치세의 극히 일부분을 다른 용도로 중

앙정부가 활용하고,세수의 약 95%를 지방정부에 배분

□ 호주 부가가치세의 주정부 배분을 위한 인구 가중치는 0.91에서

5.07까지 분포되어 있음

○ AustralianCapitalTerritory(ACT)의 가중치가 1.11로 1보다 다

소 높고,SouthAustralia(SA)의 가중치가 1.27로 높은 편이며,

Tasmania(TAS)의 가중치가 1.6으로 상당히 높으며,Northern

Territory(NT)의 가중치는 무려 5.36에 달함

○ 그러나 가중치가 높은 지역의 인구가 상당히 적어서,전반적으

로 호주 부가가치세의 배분은 인구 비례적임

2)"whichdependdirectlyontheamountscollectedloc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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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의 부가가치세는 지역간 형평화 기능이 독일에 비해서도 약하

므로 독일처럼 주정부세로 규정할 수도 있을 것이고,호주 부가가

치세의 거의 전액이 주정부 재원이 된다는 점에서 중앙과 지방이

VAT세원을 공유하는 독일,캐나다,브라질,아르헨티나 등 다른

연방국가들에 비하여 호주의 부가가치세가 지방세의 가장 성격이

강하다고도 볼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주는 정부 세입 통계를 발표할 때 OECD,EC

등의 기준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지방세가 아닌 연방세로 분류하고

있음

○ 그리고 주정부에 배분되는 부가가치세는 일반교부금(general

purposegrants)로 분류함

다. 일본의 지방소비세

□ 일본 지방소비세는 1997년 부가가치세의 1%로 도입되었음

○ 일본은 1989년 국세 부가가치세를 3%로 도입하였는데,1997년

세율을 2%p인상하면서,1%p의 인상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를 지방소비세로 도입하였음

○ 일본 지방소비세는 각 도도부현에 소비상당액(소매연간판매액+

서비스업수입액)의 6/8,인구의 1/8,종업원수의 1/8을 기준으로

배분하고,도도현에서는 다시 시정촌에 지방소비세의 1/2을 인구

기준 1/2,종업원수 기준 1/2로 배분함

□ 일본은 2012년 8월 10일 의회에서 부가가치세 세율을 5%에서 10%

로 단계적 인상하기로 결정

○ 2014년 4월 1일:5%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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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10월 1일:8% → 10%

□ 2015년까지 10%가 되는 부가가치세 세율은 중앙분과 지방분이 다

음과 같이 나뉨

○ 중앙정부 부가가치세 세율:4% → 7.8%(△3.8%p)

○ 지방소비세 세율:1% → 2.2% (△1.1%p)

□ 일본의 부가가치세 세율이 5%에서 10%로 인상되는 이유는 사회보

장 관련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 국세분 부가가치세는 모두 사회보장관련 재원으로 활용되고,

○ 지방소비세의 경우 인상분(1.1%)재원이 모두 사회보장관련 재

원으로 활용됨

[그림 15] 일본 소비세/지방소비세 개편(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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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국고보조금 및 지방소비세 제도 개편방안

1.국고보조금의 개편

□ 국고보조금의 개편 방안은 국고보조금 제도만을 개편하는 방안과

관련된 재정제도를 포괄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으로 나눌 수 있음

○ 보조금 제도의 개별적 개편방안은 국고보조금을 둘러 싼 중앙․

지방간 재정관계가 어느 정도 균형 상태에 있다고 간주하고,국

고보조금 제도 자체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

는 것임

□ 국고보조금의 포괄적 개편방안은 국고보조금을 둘러 싼 중앙과 지

방의 재정관계(국세와 지방세의 배분,지자체 및 교육지자체에 대

한 이전재원,중앙과 지방의 세출 책임 등)를 전면적으로 고려하여

국고보조금의 개편과 함께,관련된 재정제도의 개편도 동시에 추진

하는 것임

○ 이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구조,지방자치와 관련된

헌법과 법령,중앙․지방간 행정적,재정적 제도,지자체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앙과 지방 간 재정관계를 재설정하

는 방안이므로 원칙적으로 보다 바람직한 개편 방안이라 할 수

있음

○ 그러나 역사적,제도적 이유로 얽혀 있는 여러 재정제도를 동시

에 개편하는 방안은 이론적으로는 바람직하지만,현실적으로는

실현 가능성이 낮은 접근방법이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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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고보조금 개별 제도의 개편 방안

<2005년 개편 내용>

□ 국고보조금의 제도 개편은 2005년 한 차례 단행된 바가 있으므로,

이 때의 개편 원칙과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2005년 당시 533개의 국고보조금 사업이 있었는데,그 중에서 163

개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었고,균형발전특별회계(현 광역․지역

발전특별회계)로 126개 사업이 이관되었으며,233개 사업은 국고보

조금으로 존치되었음

□ 당시의 국고보조금 개편 기준은 다음과 같았음

○ 지방이양:지방사무 성격이 강한 복지,SOC,교육 관련 사업 등

○ 균특사업 이관:지역개발 성격이 강한 SOC,농림,문화관광,산

업 관련 사업 등

○ 보조사업 유지:국가정책과의 연계성이 강한 복지,농림,환경

관련 사업 등

□ 2005년 국고보조금 개편에 따라 두 가지 유형의 포괄보조금을 지향

하는 이전재원이 탄생하였는데,하나가 분권교부세이고,또 하나가

현재의 광특회계임

○ 지방사무의 성격이 강하다고 판정되었던 지방복지 사무를 지자

체가 담당하고,관련 재원을 내국세의 일정 비율(0.94%)로 지원

하는 분권교부세 신설

○ 지역 SOC사업,농림 사업을 위주로 광역 지자체 및 시군구가

자율적으로 일정한 범위 내(현재 24개 포괄 사업)에서 사업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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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할 수 있는 광특회계(시도 자율편성 및 시군구 자율편성)제

도 도입

<현재의 국고보조금 개편 논의>

□ 2005년 국고보조금 개편 이후 8년이 지났고,특히 영유아 지원사업

등 지방의 복지 업무가 크게 늘면서 국고보조금의 개편 필요성이

다시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음

□ 주요 개편 논의는 다음과 같음

○ 국가적 사무와 지방 사무의 구분 및 기준보조율 정비:특히 국

가사무의 성격이 강한 사업의 경우 필요 재원은 원칙적으로 국

가가 부담

○ 중앙정부 위주의 국고보조사업 결정:보조금법에는 국고보조금

의 신청주의가 명시되어 있으나,지방의 선택보다는 중앙정부에

의하여 국고보조금이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경향

-특히 영유아 지원사업,기초노령연금 등 중장기적으로 대응 지

방비가 상당히 많이 수반되는 사업의 경우에도,지방비에 대

한 신중한 고려 없이 복지 보조금이 결정되는 경향

○ 포괄보조금의 강화 필요:광특회계에 시도 자율편성,시군구 자

율편성 사업이 있으나,직접 편성 사업의 규모가 훨씬 더 커서,

광특회계의 포괄보조금의 의미 퇴색

○ 분권교부세 중 3개 시설운영 사업(노인,장애인생활,정신요양)은

국고보조금 환원 필요:재원부담이 과중하고,특정 지역에 편중

된 사업이므로 포괄보조금으로 지원하기 어려움

○ 기준보조율,차등보조율,정률보조율 등 보조율 체계의 개편:기

준보조율이 설정되지 않은 보조사업이 많이 있고,차등보조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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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률보조율 등의 개편도 필요

<개편 방안>

□ (국고보조금의 유형)국고보조금의 개편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다양한 형태로 운용되고 있는 국고보조금의 유

형과 특성을 먼저 고려할 필요가 있음

① 지자체 사업의 장려적 지원:원칙적으로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수행할 유인이 있고,중앙정부의 지원 없이 일정 수준 사업 수행

이 이루어지는 사업이지만,누출효과로 그 규모를 늘릴 필요성이

있거나,재정력이 열악하여 충분한 수행이 어려운 경우 중앙정부

가 국고보조금 지원을 통하여 규모를 확대

② 국가적 사업의 지방비 부담:지자체가 스스로 수행할 유인이 상

당히 적지만,국가적으로는 전국적으로 일정한 수준의 공공서비

스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대응 지방비를 통하여 중앙정부와 필

요 경비를 분담하는 차원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국고보조금

을 통하여 해당 사업의 재원을 조달

-우리나라의 경우 35조원에 달하는 지방교부세의 역할이 전국

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므로,지

방교부세가 이러한 목적에 동원될 수 있고,서울과 같이 재정

력이 특별히 좋은 지자체의 경우 자체 재원을 통하여 이러한

공공서비스 필요 재원의 일정률을 부담

-보건복지부의 기초생활보장 사업,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

노인생활 안정 사업 등이 모두 이러한 유형에 해당

*복지사업 중 기초생활보장 사업과 같이 재분배적 성격이 강한

사업의 경우,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 49 -

유인이 없으므로,국가가 법령을 통하여 국고보조금을 지원하

여 지방의 재원을 동원하게 되므로 중앙과 지방 간 재원 분

담의 적정성에 대한 갈등이 유발되는 원인이 되고 있음

*한편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나 노인 생활안정 사업 등은 사업

대상의 보편성과 정치적 인기를 고려할 때,지자체가 관련 사

업을 전혀 하지 않을 가능성이 적고,따라서 국고보조금의 기

재가 어느 정도 작동한다고 보아야 하나,보조율이 크게 낮을

경우 여전히 중앙과 지방 간 재원 분담의 갈등 요인으로 작

용하게 될 것임

③ 중앙부처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국고보조금을 제공하는

경우:지방사업적 성격이 강하여 국가의 지원이 특별히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고보조금 형태로 관련 사업비가 지원되어 공공

서비스가 과다 공급되는 경우

□ (개편의 기본 원칙)국고보조금 개편의 기본원칙은 보조금 사업의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음

① ‘지자체 사업의 장려적 지원’사업의 경우 국고보조금 원칙과의

정합성이 크므로 유지가 필요하고,

② ‘국가적 사업의 지방비 부담’사업의 경우 보조율을 조정하거나,

국가 직접 수행이 필요할 것인 바,이 경우에는 국고보조금 대상

사업뿐만 아니라,교육,의료 등 공공서비스 전반에 걸친 중앙과

지방의 세출 책임에 대한 검토를 병행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임

☞ 국고보조금과 재정제도의 포괄적 개편방안에서 논의 필요

③ 중앙부처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국고보조금을 제공하는

경우:이러한 국고보조 사업은 공공서비스의 과다 공급 및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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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으로 연결되므로 보조금 사업의 축소가 필요

□ (보조금 사업의 축소 대상)국고보조금의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한

보조금 사업 축소 대상 평가는 다음과 같음

○ 보건복지부 사업은 대부분 ②의 유형에 해당하고,

○ 환경부 사업은 ①의 유형에 해당하며,

○ 농림수산식품부 사업은 규모가 큰 것들의 경우 이미 2005년 보

조금사업 개편시 광특회계로 편입되었거나(농촌지역개발,농업생

산기반 확충),②의 유형인 재분배 사업(직불제 지원)으로 구성되

어 보조금 사업 축소의 대상이 규모 면에서는 크지 않음

○ 국토해양수산부 사업의 경우 ①의 유형이라 할 수 있는 하천관

리 및 홍수예보,도시철도건설,지역개발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지자체 도로건설 지원’사업의 경우 과다 공급 여부를 신중

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의 경우에도 중앙부처의 주도에 따른

과다 공급 가능성이 있을 수 있음

□ (보조금 사업의 축소의 기본 원칙)보조금 사업의 과다 공급 문제를

해소하는 가장 바람직한 접근 방법은 ‘보조금의 신청주의’가 제대

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 특히 보조금의 국가적 중요성 여부를 판단하여 국가적 우선순위

가 낮은 경우 보조율을 낮게 책정하여 보조사업의 과다 공급을

제도적으로 막는 조치가 필요할 것임

나. 국고보조금과 관련 재정제도의 전면적 개편

□ 현행 국고보조금 체계 내에서 과다 공급이 우려되는 ③ 유형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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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사업들은 신청주의와 보조율의 인하 등을 통하여 공급의 축소

를 기대할 수 있음

□ 그러나 국가적 사업의 성격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재원 분담

차원에서 법령으로 보조사업이 수행되는 ② 유형의 보조사업의 경

우 보다 근본적인 개편방안이 고려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표 9>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복지관련 보조금의 ‘12년 예산 규모

는 약 15.5조원이고,관련 지방비는 약 7조원 내외이었으므로,’14

년 예산 규모로 복지 보조금관련 지방비가 10조원을 넘지 않을 것

으로 추산됨

○ 현재 전국적으로 필요한 필수적 공공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지

방교부세 약 32조원이 지원되고 있으므로,이 중에서 30%가 복

지관련 지출로 활용된다면,복지 보조금과 관련된 지방비가 이미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을 통하여 지원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세출 책임

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도 있음

□ 이 경우 상대적으로 국가적 사업의 성격이 강한 기초생활보장 관련

복지비의 중앙정부 부담을 올리고,대신 지방정부 스스로 공급할

유인이 충분하고,지방공공재의 성격이 강한 교육서비스의 지자체

부담을 올리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OECD국가들의 경우,인구 규모가 아주 적은 국가 또는 지방세 규

모가 우리나라보다 현저히 적은 국가들을 제외하면,대부분의 국가

에서 주․지방정부가 부담하는 교육재원의 비중이 우리나라의 경

우보다 훨씬 더 높음

○ 지방교육과 관련하여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제공하는 이전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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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규모는 OECD국가들 중 우리나라가 가장 높음

□ 또한 교육서비스 이외에 경찰서비스도 지방공공재의 성격이 강하므

로 관련재원에 대한 지자체의 재원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도 중

앙․지방 간 사무책임과 재원 분담 차원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음

[그림 16] OECD 국가의 지방 교육재정 세입 구조

[그림 17] OECD 국가의 지방 교육재정 이전재원 구조

2.지방소비세 제도 개편

□ 지방소비세는 도입 당시부터 본 제도의 정체성과 필요성에 대한 논

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세목임

◦ 지방세에 대한 국제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방소비세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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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원임

-지자체가 과표와 세율을 정하지 못하고,각 지자체에서 징수된

금액과 세수가 비례하지 않기 때문임

◦ 한편 이전재원으로 보기에는 이전재원의 정책목표가 분명하지

않음

-지역간 재정력 형평화,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의 지원,지역

사업의 장려 등

□ 지방소비세는 순수 지방세도 아니고,정책목표가 뚜렷한 이전재원

도 아니지만,기존 이전재원에 비하여 배분 형태가 상당히 단순하

고 투명하다는 점은 장점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이러한 지방소비세 제도가 안정적인 재정제도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향후 지방세의 정체성을 보다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 독일식 공동세 제도:지방소비세 제도를 강화할 경우 공동세의

비중이 늘어나고,교부세의 비중이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

므로,수평적 조정제도의 기능 강화가 필수적임

-따라서 지방소비세가 독일식 공동세 제도로 정착되기 위해서

는 수평적 조정제도로서 상생기금의 보다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

◦ 단순한 지방재원의 확충 수단으로 중앙정부 세수의 지방 이양:

국민의 세금을 지방정부로 이양할 때에는 국민들에게 뚜렷한 정

책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나,지방소비세의 모호한 정체성

으로 인하여 정책 목표의 명확한 표현이 쉽지 않음

□ 현재 국가채무가 계속 늘고 있고,복지세출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

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정치경제적 여건을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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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지방소비세 제도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일본의 경우 2012년 지방소비세 인상과 함께 추가로 확보된 재원을

모두 복지세출로만 충당하기로 결정하였음

□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소비세의 재원을 향후 증가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교육,복지 등 중요한 재정지출 소요에 동 재원을 활용하

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판단됨


